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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제8조의2



인증마크를 상품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규정하는

위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증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.

1. 단, 위 경우 화장품 출시 당시 진행하였던 검사와는 별개로 화장품화

학성분관리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검사를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진행

하여야 한다. 

화장품법 제8조의2



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발급받는 날부터 5

년으로 하며, 변경된 상품은 의무적으로 화장품화학성분관리인증마크

발급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,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상품

의 유효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 

1.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학성분의 검출에 대

한 재검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. 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연장신청을 받았을 때, 제8조에 따른

위해 화학요소의 검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년에 한해 인증기간을

연장 할 수 있다

화장품법 제8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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